
■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[별표 3] <개정 2020. 11. 19.>

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(제8조제2호 관련)

1.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

  가. 다음의 폐기물을 제외하고 모든 폐기물은 해양에 배출할 수 없다.

    1) 음식찌꺼기

    2) 해양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화물잔류물

    3) 선박 내 거주구역에서 목욕, 세탁, 설거지 등으로 발생하는 중수(中水)[화

장실 오수(汚水) 및 화물구역 오수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]

    4) 「수산업법」에 따른 어업활동 중 혼획(混獲)된 수산동식물(폐사된 것을 포

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어업활동으로 인하여 선박으로 유입된 자연기원

물질(진흙, 퇴적물 등 해양에서 비롯된 자연상태 그대로의 물질을 말하

며, 어장의 오염된 퇴적물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

  나. 가목에서 배출 가능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영해기선으로

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항해 중에 버리되, 다음의 해역에 버려

야 한다. 

    1) 음식찌꺼기는 영해기선으로부터 최소한 12해리 이상의 해역. 다만, 분쇄

기 또는 연마기를 통하여 25㎜ 이하의 개구(開口)를 가진 스크린을 통과할 

수 있도록 분쇄되거나 연마된 음식찌꺼기의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 

이상의 해역에 버릴 수 있다.

    2) 화물잔류물

      가) 부유성 화물잔류물은 영해기선으로부터 최소한 25해리 이상의 해역

      나) 가라앉는 화물잔류물은 영해기선으로부터 최소한 12해리 이상의 해역

      다) 일반적인 하역방법으로 회수될 수 없는 화물잔류물은 영해기선으로부

터 최소한 12해리 이상의 해역. 이 경우 국제협약 부속서 5의 부록 1에

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류된 물질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.

      라) 화물창을 청소한 세정수는 영해기선으로부터 최소한 12해리 이상의 해

역. 다만, 다음의 조건에 만족하는 것으로서 해양환경에 해롭지 아니한 

일반 세제를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.

        (1) 국제협약 부속서 제3장의 적용을 받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아

니할 것

        (2) 발암성 또는 돌연변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이 포함되어 

있지 아니할 것

    3) 해수침수, 부패, 부식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화물은 국제협약이 정하

는 바에 따른다.

    4) 선박 내 거주구역에서 발생하는 중수는 아래 해역을 제외한 모든 해역에

서 배출할 수 있다.

      가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



역

      나)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46조에 따른 보호수면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

른 수산자원관리수면

      다)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71조에 따른 지정해역 및 같은 법 제73조

제1항에 따른 주변해역

    5) 「수산업법」에 따른 어업활동 중 혼획된 수산동식물 또는 어업활동으로 인

하여 선박으로 유입된 자연기원물질은 같은 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

받아 어업활동을 하는 수면에 배출할 수 있다.

    6) 동물사체는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하는 지침을 고려하여 육지로부터 가능한 

한 멀리 떨어진 해역에 배출할 수 있다.

  다. 폐기물이 다른 처분요건이나 배출요건의 적용을 받는 다른 배출물과 혼합되

어 있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폐기물의 처분요건이나 배출요건을 적용한다.

  라.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, 선박소유자는 항만에 정박 중 가목 및 나목에 

따른 폐기물을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도

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  마. 「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」 제6장 1-1.2규칙에서 

정의된 고체산적화물 중 곡물을 제외한 화물은 국제협약 부속서 5의 부록 1

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며, 화주는 해당 화물이 해양환경에 

유해한지 여부를 공표해야 한다.

2. 폐기물의 처분에 관한 특별요건

   육지로부터 12해리 이상 떨어진 위치에 있는 고정되거나 부동하는 플랫폼과 이

들 플랫폼에 접안되어 있거나 그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다른 모든 선박에서 

음식찌꺼기를 해양에 버릴 때에는 분쇄기 또는 연마기를 통하여 분쇄 또는 연마

한 후 버려야 한다. 이 경우 음식찌꺼기는 25㎜ 이하의 개구를 가진 스크린을 

통과할 수 있도록 분쇄되거나 연마되어야 한다.

3. 국제특별해역 및 제12조의2에 따른 극지해역 안에서의 폐기물 처분에 관하여

는 국제협약 부속서 5에 따른다.

4. 길이 12m 이상의 모든 선박은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요건을 

승무원과 여객에게 한글과 영문(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으로 한정한다)으로 작성

ᆞ고지하는 안내표시판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
5.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과 최대승선인원 15명 이상의 선박은 선원이 실행할 

수 있는 폐기물관리계획서를 비치하고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자를 임명하여

야 한다. 이 경우 폐기물관리계획서에는 선상 장비의 사용방법을 포함하여 쓰레

기의 수집, 저장, 처리 및 처분의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.

※ 비고

   "화물잔류물"이란 목재, 석탄, 곡물 등의 화물을 양하(揚荷)하고 남은 최소한

의 잔류물을 말한다.


